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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n th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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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data on chemical accidents for the last three years, chemical accidents involving nitric
acid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The proper management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accidents is necessary because of a strong toxicity of nitric acid. The previous research suggested the distance
of 1.5 m between a dike and a storage tank to reduce the end point of ERPG-2 assuming the maximum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 estimated by the KORA program. However, the distance of 1.5 m
was determined merely by focusing on retaining the whole nitric acid spilled from the tank without considering 
additional safety factors, and needs to be reduced considering that the spilled nitric acid could drain quickly
into a waste water treatment plant right after being dete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reduced distance of 0.5 m could reduce the end point of ERPG-2 and thus need to be adopted as a standard
of dike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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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3년간 화학사고 301건을 조사한 결과, 질산의 화

학사고는 2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년 7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5년

에는 질산이 사고물질의 순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질산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법령에서 위험물안전

관리법의 제6류 산화성액체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

대비물질,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질산 저장탱크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

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두 법령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설비별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저장탱크의 취

급시설 기준의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폭발

의 확산 방지 측면에서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이격

거리를 사고 발생 시 방제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히 이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산 저

장탱크와 인화성 저장탱크를 설치한 대형 사업장의 경우 

동일 방류벽 내에 다수의 물질을 설치하고, 위험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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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의 주변에 방류벽을 설치한다. 

이 법에서는 저장탱크 지름에 따라 저장탱크 높이의 1/2 

~ 1/3까지 저장탱크 옆면으로부터 방류벽을 이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 발생을 신

속하게 감지⋅경보하는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

고 발생 시 사업장 경계 밖에 있는 주민이나 환경에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였다. 이 법

에서는 누출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류벽과 저

장탱크의 거리를 1.5 m 이상 이격하도록 있다. 기존 연

구에서는 질산 저장탱크 방류벽을 화학물질관리법을 토

대로 방류벽을 저장탱크와 1.5 m 이격하는 경우 방류벽 

내부의 확산면적이 줄어들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방류벽을 이격하는 조건보다 질산의 독성 피해 영향범위

가 25%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었다(Shin, 2016). 다만, 

이 연구결과는 저장탱크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고려하지 

않고 저장탱크에서 대량 누출된 질산을 방류벽 내부에 

안전하게 억류하는 일차원적인 기능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확산면적을 줄이기 위해 이격거리를 감소하는 것

을 강조한 한계가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서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화학물질 취

급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 법은 2015년 이전

에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미흡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2013년 7월에 수립된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

대책을 바탕으로 제조⋅사용시설, 실내 저장시설, 실외 

저장시설, 지하 저장시설 등 6가지 시설 유형별로 세분

화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 설계 단계부터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고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

한 안전시설⋅설비의 투자는 생산성 개선 설비 투자에 

후순위로 밀려 투자 기피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편이었

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2015년 이후에 설치된 유해하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즉

시,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2019년부터 강화

된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의 취급시

설 기준에 따라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비상대응 조치를 

하는 등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외

영향평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대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관리 대책을 통해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감지설비, 피해저

감 장치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저

장탱크에서 대량 누출이 일어나더라도 기존에 획일적

으로 누출된 물질을 방류벽 내부에 억류하는 것으로 방

류벽만 안전조치로 한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합리적

이지 않다. 앞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이

행되면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고려하여 방류벽의 단

순 억류기능의 인식을 전환하여 안전설비와 연계한 방

류벽의 위험도 저감 설치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 시

행되어 안전장치가 질산 저장탱크에 설치됨에 따라 방

류벽 이격거리를 세 가지 Case로 분류하여 장외영향평

가 확산평가 프로그램(KORA) 확산평가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이격거리를 개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질산 저장탱크 및 방류벽 시설 현황

1) 수동적 완화조치를 고려한 현재 취급시설

희질산 제조 공정을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대상인 

‘A’ 사업장은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장으로 질산 및 인

화성 액체 저장탱크가 동일 방류벽 내에 설치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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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다만, 시설을 단순화하여 한 눈에 확산평

가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산 저장탱크로 한정하기

로 하였고, 이 경우 질산 저장탱크는 지름 5 m, 높이 

8 m의 수직 실린더 형태로 가정하였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령에 따라 질산 저장탱크 주변에는 유출사고에 

대비해 저장탱크 용량의 110% 이상의 내부용량을 갖춘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질산 저장탱크와 방류벽 

이격거리 1.5 m를 ‘A’ 사업장의 기본 모델로 선정하였

다(Shin, 2016). 

2) 능동적 안전조치를 고려한 개선 취급시설

일반적으로 저장탱크 주변에 안전설비가 없는 경우 

최대용량 저장탱크의 110%를 1.5 m 이상 이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방류벽은 수동적 완화장치(Passive 

safety measure)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반드시 작동되어 사고의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장치에 

해당된다. 반면,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피해 영

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장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추가

적인 안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

럼,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안전설비는 능동적 안전조치(Active safety measure)

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

을 신속하게 감지하는 누액감지센서(Leak sensor), 방

류벽 내부의 수로에서 유입된 물 또는 질산을 외부로 유

출시키는 자동제어밸브, 폐수처리장 등의 능동적 안전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량 유출사고 발생 

시 수로를 통해 유출된 물질을 누액감지센서에서 신속

하게 감지하여 자동제어밸브를 작동시켜 페수처리장으

로 유입시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유출 사

고가 없는 평상시에 비가 오는 경우는 수로에서 유입된 

물질을 누액감지센서에서 감지하여 우수로로 유입시켜 

안전하게 배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설비가 있는 경

우, 방류벽 이격거리를 통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토록 규

정하는 방류벽 설치기준이 기술적으로 다소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설비는 유출된 물질을 방류

벽 내부에 일정 시간동안 억류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

하여 신속하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확산량과 시

간을 줄이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안전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본 연구의 안전설비를 

<Figure 1>과 같이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다만, 여기에

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첫째, 방류벽 이격거리를 

줄여 용량이 줄어들어도 방류벽 높이를 3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방류벽 높이가 높아지는 경우 시설관

리의 어려움이 있고, 방류벽 내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장

의 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저장탱크

에서 누출된 물질을 감지 경보하는 시간까지 유출된 양

이 방류벽 내부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주

의해야 한다. 이러한 능동적 완화장치가 저장탱크 누출

사고를 대비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획일

적인 1.5 m 이격거리와 110% 이상의 탱크 용량을 갖춘 

방류벽 시설을 일부 완화하여 이격거리 1.0 m(Case B), 

0.5 m(Case C)가 설치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nitric acid storage tank facilities.

<Figure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류벽 내부에는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질산이나 우천 시 비가 흐르는 수

로가 또한 설치되어 있다. 수로를 통해 흐르는 질산이

나 물의 경우 누액감지기(Leak sensor)를 통해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액감지기는 질산과 물의 접

촉 시 물질의 고유 특성에 따라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122   Crisisonom y Vol.12 No.5

(a) During normal (b) During accident (C) During rain

Figure 2. Schematic flow diagram of valve operation for three different events.

             Figure 3. Installation diagram of storage tank and dike(Left : front view, Right : top view).

Type
Act

d(m) a(m)
Tank 

Volume(㎥)
D(m) H(m) L(m) W(m)

Dike 
surface(㎡)

Case A 5 8 176.6 1.5 2.8 8 8 64

Case B 5 8 176.6 1 2.8 7 7 49

Case C 5 8 176.6 0.5 2.8 6 6 36

Table 1. Variables of a tank and dike for three cases

출력값으로 나오는 전압값을 통해 질산과 물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누액감지기의 전압 출력값을 통해 유

출을 확인하여 유출이 없는 경우 밸브(Valve)를 닫아서 

폐수처리장이나 우수로로 유입을 차단한다. 만약, 누액

감지기를 통해 질산 저장탱크에서 유출이 확인되는 경

우 밸브를 회전시켜 우수로의 유입은 차단시키고, 폐수

처리장으로 질산을 유입시켜 안전하게 처리토록 한다. 

반면, 누액감지기를 통해 물로 확인되는 경우 밸브를 

반대로 회전시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시키고, 우수로로 물을 안전하게 배출시킨다. 이러한, 

능동적 안전설비는 기존의 방류벽에 질산을 일정시간 

동안 내부에 머물러 상당히 많은 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보다 누출된 질산을 폐수처리장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므로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시스템은 사고의 위험성

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어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방류벽의 높이는 

2.8 m로 변경하지 않고, 저장탱크와의 이격거리를 기

존 1.5 m(Case A) 대비 신규 1.0 m(Case B), 0.5 

m(Case C)로 세 가지로 분류하여 누출에 따른 확산평

가를 비교 평가하였다. 세 가지 Case에 대한 시설 현황

은 <Figure 3> 및 <Table 1>에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Case C의 0.5 m 이격거리를 선정한 이유

는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실내 저장

탱크의 경우 저장탱크 옆면과 벽체까지의 거리를 0.5 

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인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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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Year

Number of total chemical
accidents

Number of Nitric acid
accidents(%)

Number of storage tank spill 
accidents(%)

2013 86 5(5.8%) 16(18.6%)

2014 104 9(8.7%) 10(9.6%)

2015 113 7(6.2%) 19(16.8%)

Total 303 21(6.9%) 45(14.9%)

Table 2. Statistic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for the last 3 years

2. 질산의 물리⋅화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질은 희질산 70%로 분자량 

63.01, 비중 1.4, 끓는점 약 119℃, 녹는점 약 –30℃, 

증기압 6.4kPa(20℃ 기준)를 갖는다(MSDS, 2015).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건강

이 4, 반응 1로 분류되는 강산성 물질이다(ERG, 2014). 

근로자가 1일 8시간 기준으로 작업중 노출될 경우 대부

분의 사람에게 건강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TLV- 

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ed Average)

가 2ppm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다(ERG, 2014). 직업적

이 아닌 일반 인구 집단에서 한번 노출될 경우 피해를 

판단하는 AEGL(Acute Exposure Guideline Limit) 기

준은 1~3단계로 분류되나, 주민대피에 주로 사용되는 

60분 기준 AGEL-2는 2.4 ppm이다. 아울러, 1시간 노

출 시까지 보호조치 불상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회복 불

가능 또는 건강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공기 중 최대농

도 ERPG-2(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 

기준은 10 ppm이다.

3. 화학사고 발생 현황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사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

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간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04건이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이 중 

질산으로 인한 사고는 2013년 5건, 2014년 9건, 2015

년에 7건이 발생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단일물질로는 

2015년에 제일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

고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질산을 포함한 유

해화학물질이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화학사고는 2013

년 16건, 2014년 10건, 2015년에 19건이 발생하였다

(<Table 2>). 최근 3년간 발생한 303건의 화학사고 중 

45건(14.9%)으로 저장탱크 유출사고는 발생 빈도는 높

지 않으나, 사고의 영향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

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4. 피해예측 프로그램 선정

기존에 수행된 연구(Shin, 2016)와 동일하게 장외영

향평가(Off-site Risk Assessment, ORA) 작성지원 

프로그램 KORA(Korea Off-site Risk Assessment 

Supporting Tool)를 사용하였다. 질산은 공기보다 무

거운 물질로 SLAB 모델을 적용하여 끝점 농도가 

ERPG-2에 도달하는 영향범위를 산출하였다(NICS 

Guideline, 2014). 이는, 독성누출로 인한 사람의 사망 

또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보다 안전하게 사고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

고자 하는 장외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사업장 위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기업 보안상의 

이유로 주변에 인구분포가 유사한 화학물질안전원을 ‘A’ 
사업장의 입지로 가정하였다. ‘A’ 사업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에는 동측

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서측에는 관공서, 은행, 연

구소 등 공공시설이 밀집하였으나, 북쪽과 남쪽은 숲으

로 우거진 비거주 지역이다. ‘A’ 사업장의 입지조건을 

<Figure 4>와 <Table 3>에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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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month Temperature(℃) Wind Speed(m/s) Wind Direction Humidity(%)

2015-01 0.0 1.3 NW 73 

2015-02 1.9 1.7 NW 66

2015-03 7.2 1.7 NW 51

2015-04 13.3 1.9 E 68

2015-05 19.5 1.6 NW 60

2015-06 23.4 1.5 NW 68

2015-07 25.4 1.8 S 80

2015-08 26.4 1.5 NW 76

2015-09 21.7 1.6 NW 69

2015-10 15.5 1.4 NW 71

2015-11 10.1 1.3 NW 83

2015-12 3.1 1.2 NW 75

Table 4. Average weather data of Daejeon city located in ‘A’ factory in 2015

Figure 4. Locational conditions for ‘A’ factory.

Facilities Direction Distance(m)

Daeduk High School E 150

Daeduk College E 285

Daeduk Kindergarten SE 270

Hana Bank W 80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W 160

Hankook Tire Research Institute W 225

Lotte Chemical Research Institute SW 195

Table 3. Information of facilities around ‘A’ factory

2. 측정기간 및 기상자료

본 연구의 영향범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기상조건

은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대전 측정소의 지난 1년간 통계자료

를 이용하였다. 계절적 요인, 주⋅야간 변화 등을 고려

하여 월별 평균 자료를 설정하였다. 2015년 평균 기상

자료를 살펴보면 기온은 0 ∼ 26.4℃, 바람의 세기는 

1.2 ~ 1.9 m/s, 풍향은 주로 남동풍이고, 4월에는 동

풍, 7월 및 8월에는 남동풍이고, 습도는 51 ~ 83%의 

변화를 보였다(<Table 4>).

3. 예비위험 분석 및 사고시나리오 도출

본 연구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위해 장외영향평가 사

고시나리오 선정에 따른 질산 저장탱크의 예비위험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장외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10분간 전량이 누출되는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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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그 피해 영향범위를 

KOR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질산의 물질성상을 고려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성

보다는 유⋅누출로 인한 독성을 위험요소로 보고, 

ERPG-2에 도달하는 지점을 끝점으로 최대의 피해 영

향범위를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방법과 동일하게 상온⋅
상압으로 취급하는 질산 실외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경

우 10분 동안 저장탱크와 연결된 200 mm 배관에서 

213.5 톤(탱크 설계용량의 90%) 전량이 누출되어 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으로 흐르고, 억류된 방류벽 내부 

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피해

가 최대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해 풍속은 1.5 m/s, 대기

안정도는 매우 안정(F)으로 보고 대기 역전현상은 고려

하지 않았다. 대기온도는 25℃, 대기습도는 50%를 적

용하고, 지표면에서 누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건물과 

나무 등이 많은 지형을 모사하기 위해 도시지형을 선정

하였다. 누출물질의 온도는 낮 시간의 최고온도 또는 

운전온도 중 큰 수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겨울, 봄, 가을

은 공정온도 25℃를 적용하고, 여름철 및 봄⋅가을철 

낮 최고기온에서는 2015년도 평균치 최대 온도, 실시간 

최고 온도를 최대한 고려하여 누출온도에 따른 피해 영

향범위를 비교 평가하였다(Shin, 2016). 아울러, 최악

의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대기 온도에서 액체인 

급성 독성물질이 저장탱크에서 누출된 경우 보유한 최

대량이 누출되어 누출량이 순간적으로 누출되어 액체

층을 방류벽 내부에 형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경우,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속도는 액체층의 표면에서 

증발되는 속도로 가정하고, 증발속도는 다음의 식 (1)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NICS Guideline, 2015).

 ×
×



×


××
(1)

여기서, RE는 증발속도(kg/min), U는 풍속(m/s), 

Mw는 분자량, A는 액체층의 표면적(㎡), Pv는 증기압

(mmHg), T는 온도(K)이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Case별 영향범위 평가

먼저 누출물질의 온도는 공정온도 25℃ 보다 낮은 대

기온도에서 누출되는 경우를 평가하였다. 이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 여름철 낮 기온 등 일부 기상조건을 제외한 

것으로 전체 사고에서 대부분을 나타내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최악의 사고시나리오 조건에서 누출물질의 온도는 

25℃로 가정하고, 다른 변수는 시나리오 기본값을 적용

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류벽

과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별 피해 영향범위를 비교 평가하

였다. 저장탱크에서 보유한 최대량이 10분 동안 누출된 

경우 ERPG-2에 도달하는 끝점의 지점을 원형으로 산출

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1.5 m 이격거리 

Case A의 ERPG-2 10 ppm 농도는 사고지점(저장탱크)

에서 최대 176.0 m 떨어진 곳까지 나타났다. 피해 영향범

위는 은행, 고등학교 건물의 일부까지 미치며 피해 대상

은 근로자 및 고객, 학생이다. 두 번째, 1.0 m 이격거리 

Case B의 ERPG-2 농도는 사고지점에서 최대 152.4 m

까지 떨어진 곳까지 나타났다. 이 경우, 피해 영향범위는 

고등학교 건물이 일부 강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제외되

었으나, 여전히 은행 건물까지 미치며 피해 대상은 근로

자 및 고객이다. 세 번째, 0.5 m 이격거리 Case C의 

ERPG-2 농도는 최대 129.3 m 떨어진 곳까지 나타났다. 

이 경우, 피해 영향범위는 고등학교 건물은 완전히 제외

되어 은행만 미치게 되며 피해 대상은 근로자 및 고객이 

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저장탱크와 방류벽의 이격거리

가 짧을수록 대량누출 시 확산면적이 줄어들어 외부로 확

산되는 피해 영향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 내에 있는 근로자 등 사람이 감소하여 ‘A’ 사업

장의 잠재적인 위험도(Risk)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지금

까지 살펴본 Case별 피해 영향범위는 <Figure 5>, 

<Figure 6> 및 <Figure 7>과 같으며, 이격거리가 짧은 

Case C가 피해 범위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격거리별 피해 영향범위 비교를 <Table 5>에 

요약해서 나타냈고, <Figure 8>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Figure 5.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A(1.5 m distance).

Figure 6.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A(1.0 m distance).

Figure 7.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A(0.5 m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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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Dike distance(m) Dike area(㎡) Dispersion distance(m)

Case A 1.5 64 176.0

Case B 1.0 49 152.4

Case C 0.5 36 129.3

Table 5. Comparison of ERPG-2 dispersion distance between two chemical control act

Figure 8. Graph of ERPG-2 dispersion effect on dike distance.

Typ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Max Temp.( ℃) 10.3 12.4 23.4 27 32.1 35 34.3 36.3 31.3 26.7 21.4 14.2

Table 6. Statistics of monthly maximum atmospheric temperature in 2015

Act
ERPG-2 dispersion distance(m)

25℃ 27℃ 31.3℃ 34.3℃ 36.3℃
Case A 176.0 185.6 207.6 224.0 235.5

Case B 152.0 160.7 179.6 193.8 203.6

Case C 129.3 136.4 152.2 164.4 172.3

Table 7. Comparison of effect on atmospheric temperature between two chemical control act

2. 온도에 따른 영향범위 평가

다음은 공정온도 25℃ 보다 높은 대기온도에서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영향범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 기상청 기상자료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12

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월별 최고온도를 조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최악의 시나리오 조건에서 

공정온도 25℃ 보다 높은 대기온도의 최고온도는 4월

부터 10월까지 낮 시간대에 나타난다. 연중 최고 대기

온도는 2015년 8월에 36.3℃이었다. 온도에 따른 피해 

영향범위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기준온도(공정온도) 2

5℃, 4월 27℃, 7월 34.3℃, 8월 36.3℃로 세분화하였

다. 공정온도 25℃ 보다 낮은 대기온도를 갖는 1월~3

월, 11월~12월 등은 최악의 시나리오 온도 조건 25℃를 

입력하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1.5 m인 Case A의 피해 

영향범위는 176.0 m, 이격거리가 1.0 m인 Case B의 

피해 영향범위는 152.0 m, 이격거리가 0.5 m인 Case 

C의 피해 영향범위는 129.3 m이다. 반면에, 25℃를 넘

는 4월~10월의 낮 최고 온도조건에서는 25℃ 보다 높

은 대기온도가 적용되며, 이 경우 대기온도에 따른 

Case별 피해 영향범위는 Case A에서 176.0 ~ 235.5 m, 

Case B에서 152.0 ~ 203.6 m, Case C에서 129.3 ~ 

172.3 m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를 

<Table 7>에 요약해서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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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 (b) 31.3℃

(c) 34.3℃ (d) 36.3℃
Figure 9.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A according to temperature.

(a) 27℃ (b) 31.3℃

(c) 34.3℃ (d) 36.3℃
Figure 10.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B according to temperature.

우 온도가 높아질수록 피해 영향범위는 증가하고, 36.

3℃에서 최대 피해 영향범위가 235.5 m, 203.6 m, 

172.3 m가 각각 산출되었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방류

벽 표면적에서 증발되는 속도⋅양이 증가하여 확산에 

따른 피해 영향범위가 증가되어 사고 피해가 커지게 된

다. 지금까지 살펴본 Case별 온도에 따른 피해 영향범

위를 <Figure 9>, <Figure 10>, <Figure 11> 및 <Figure 

12>에 나타내었고, <Figure 12>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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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 (b) 31.3℃

(c) 34.3℃ (d) 36.3℃
Figure 11. Diagram of ERPG-2 dispersion result for case C according to temperature.

Figure 12. Graph of ERPG-2 dispersion effect on atmospheric temperature.

Ⅴ. 결 론

본 연구는 질산을 제조하는 ‘A’ 사업장의 입지분석을 

파악하여 저장탱크와 방류벽의 이격거리에 따라 3개의 

Case에 대해 질산의 독성 누출사고를 장외영향평가 예

측 모델인 KORA를 통해 저장탱크에서 대량 누출되는 

최악의 사고에서 ERPG-2 피해 영향범위를 산출하였

다. 이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1.5 m(방류벽 면적 

64 ㎡)의 이격거리를 Case A, 1.0 m의 이격거리(방류

벽 면적 49 ㎡)를 Case B, 0.5 m의 이격거리(방류벽 

면적 36 ㎡)를 Case C로 분류하였다.

1. 질산 저장탱크에서 전량이 10분 동안, 25℃ 공정⋅
대기온도에서 누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

하는 경우 Case A의 ERPG-2 피해 영향범위가 176.0 

m, Case B의 피해 영향범위가 152.4 m, Case C의 피

해 영향범위가 129.3 m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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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짧을수록 방류벽 내 면적이 줄어들어 확산면적이 

감소하여 사고 시 외부 피해 영향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최악의 시나리오 조건에서 대기온도가 25℃가 넘

는 계절적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 온도조건

에 따라 Case A의 ERPG-2 피해 영향범위가 176.0 ~ 

235.5 m, Case B의 피해 영향범위가 152.0 ~ 203.6 

m, Case C의 피해 영향범위가 129.3 ~ 172.3 m로 나

타났다. 이격거리가 짧은 Case C가 동일 조건에서 가장 

적은 피해 영향범위가 산출되며, 모든 Case에서 대기

온도가 높을수록 누출에 따른 독성 피해 영향범위가 선

형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질산 저장탱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령에서 크게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바탕으로 질산 저

장탱크와 방류벽을 1.5 m 이상 이격하도록 방류벽을 설

치하는 것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는 경우 사고의 피해 

영향범위가 최소화된다. 이러한 이격거리 기준은 화학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기 전을 고려한 기준으

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조치(Passive 

safety measure)이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장외영향평가 제도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시설 기준의 사고예방 조치 강화에 따라 저장탱크 주변

에는 누출 감지설비를 설치하고, 누출된 물질을 신속하

게 외부(폐수처리장 등)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안전조치(Active safety measure)가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별도의 안전조치를 배제한 기존 법령의 1.5 m 

이상 이격거리 강화 기준은 화학물질법령의 본격적인 

제도 안착에 따라 능동적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사업장

이 1.0 m, 0.5 m 이격거리를 선택적으로 설치하여 사

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 보완될 필요

가 있다.

4.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격거리가 짧을

수록 확산 피해 영향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방류벽 이격거리가 줄어드는 경우 기존의 

방류벽 용량 110%을 확보하기 위해 방류벽 높이를 3 m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다. 방류벽 

높이가 과다하게 높아지는 경우, 시설 관리가 어렵게 

되고, 시설 내 사고 인지 가능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따라서 방류벽 높이가 고정되고 이격거리가 짧아

져 방류벽 용량이 감소하는 것은 누출센서의 감지시간, 

폐수처리장으로 유출시키는 밸브 작동시간 등을 기술

적으로 검토하여 방류벽 용량의 적정성을 취급시설 설

치검사에서 확인 평가토록 하는 제도를 정책적으로 도

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격거리가 가장 짧은 0.5 m의 Case C의 피해 

영향범위가 129.3 ~ 172.3 m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영향범위는 ‘A’ 사업장 주변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은행 

건물이 80 m에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누출 감지센서를 

활용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저장탱크에서 연결된 배관

을 자동차단밸브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작동시켜 누출

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누출 피해 영향범위를 80 m 

이내로 줄이는 안전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누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사고로 인한 확산 피해 영향범

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A’ 사업장의 장외영향평

가 위험도 역시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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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 저장탱크 유출사고의 위험도 개선

국문초록 최근 3년간 화학사고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의 화학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산은 유독

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KORA 프로그램을 통해 질산 저장탱크에서 대량 유출되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하여 ERPG-2 피해 

영향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방류벽을 저장탱크와 1.5 m 이격하는 기준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러한 이격거리는 방류벽이 누출된 전량을 억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누출된 질산을 

신속히 감지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능동적 안전조치가 추가로 설치된 것을 고려하

여 이격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방류벽과 저장탱크의 거리가 0.5m
로 감소하는 경우 질산 누출로 인한 ERPG-2 피해 영향범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이격거리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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